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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1.연구 목

우리나라는 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

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2011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은 2009년 1.15명으로

OECD국가 평균 1.74명 보다 한참 도는 수 이며 2020년에는 1.35명,2040년에

는 1.42명으로 계속 인 출산 상이 지속될것으로 망하고 있다.2) 한 국내

총인구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11.8%로 이미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 으며 2020년에는 15.7%로 고령사회에 안착되고 2030년에는 20%넘어

고령사회3)에 도달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4)

사회는 출산,고령화 상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문제,계층간 양극화 상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공공복지 사회보장제도의 분야와 수요가

커져가고 있어 요구되어지는 사회복지 분야가 다양해지고 요구되어지는 공공서

비스의 질 한 높아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고용안정,출산장려 등 여러 가지 정책

과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단독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문성 결여문제가 발생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재정 인 한계도 보인다.국가는 이러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개인에게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용하 으며 국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신 제공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가를 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법인의 수

1) ‘합계 산 ’ 란 여  1  평생 낳  것 로 상 는 평균 생아 수  말한다.

2) 통계청. 2011. 동향 사 래 계

3) 65 상 가  차지하는 비  7% 상  사  고령 사 , 14% 상  사  고령사 , 

20% 상  사  고령사 라고 한다.

4) 연합뉴스 2012.9.27 . 65 상 고령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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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익법인 수 27,500 27,793 27,811 28,905 29,132

년 비 - +293 +18 +1,094 +227

는 <표 1-1>과 같다.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익법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

으며 2006년도 27,500개에서 2010년도 29,132개로 1,632개 증가하 다.

<표 1-1>연도별 공익법인 수 황

(단 :개)

출처 :국세청,2011.국세통계연보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재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로

발 해나가는 단계에 있어 공공서비스에 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

른 공익법인의 수 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상되어 진다. 한 제3섹터5)로

서 공익법인이 사회에서 감당하는 공익활동이 차 으로 증가하고 있어 요구되

어지는 공공서비스에 응하기 한 공익법인의 참여와 사회 역할이 요해

질 것이다.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한 재검토가 요구되어진다.

국가에서는 공익법인이 국가의 역할을 신하는 만큼 공익법인에 하여 설

립․운 ,조세감면,면제 등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하지만 세제상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다보니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증여세의 회피,출연재산

의 사 횡령 등 여러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공익법인의 경 권 세습,재

벌들의 지배구조 문제,종교기부 수증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공익법인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부정 인 시각과 불신이 발생하

고 있다.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공익사업에 조세지원은 당연한것이나 이에 따라 발생하

는 부작용들은 공익사업의 활동을 축시키고 공익법인에 한 민간의 심과

참여를 해한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5) ‘ 3 ’란 본래 공공 과 민간  어느 에도 하지 않는 야  든 직  컫는 말 나 공

공 과 민간  공동 로 본  하여 립한 특수  지 하는 개 로도 사 , 비

(NGO)  가리키는 개 로도 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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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화되어야 한다.그러기 해서 국가는 조세지원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원활

하게하고 이러한 조세지원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사

후 리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조세지원제도와 사후

리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비교해보고자 한

다. 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 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기부활동을 진

시켜 공익법인을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공익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2.연구의 방법과 범

1.2.1.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 리법인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을 심

으로 이와 련한 과세제도를 연구하 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논문과 국세청 간행물, 련 법규를 통하여 공익법인에

한 과세제도이론을 고찰하고 각종 도서 인터넷 등과 연구자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다.

1.2.2.연구의 범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 ,연구방법과 범 를 서술하 으며 제2장은 공익법인

의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우선 공익법인의 개념과 공익사업의

범 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황을 살펴보았다.다음으로 공익법인과

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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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살펴보았다.먼 우리나라의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증여세,지방세,기

부 련한 공익법인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공익법인의 사후 리제도로

서 납세 력의무와 고유목 사업과 련한 의무를 살펴보았다.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 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 으며 제5장에서는 지 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

하 다.

Ⅱ.공익법인의 개념 선행연구

2.1.공익법인의 개념

공익법인이란 학술,자선,종교 등 공익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법

인으로 그 사업과 련한 주무 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 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목 으로 하지만 비 리법인은 일부 계층만

의 이익을 목 으로 하는 등 반드시 공익을 목 으로 하지는 않는다.따라서 공

익법인은 비 리법인의 범주안에 속하며 모든 비 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되

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공익

법인의 설립과 운 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 상속세 증여

세법에서 공익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

칙 제3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비 리법인을 의미하며 넓게는 민법의

용을 받으며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 에 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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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등 특별법의 용을 받는다.즉,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공익법인의 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 에 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

익법인보다 범 가 넓으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는 단체에 한 조세감

면의 혜택과 조세제도를 통한 규제제도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한 문제 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

안을 제시하기 한 것이므로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을

상으로 과세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2.1.1.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범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범 를 포 으로 규정하는 신 상속세 증여세법

에서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사업 범 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종교의 보 기타 교화에 히 기여하는 사업

• ㆍ 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

립ㆍ경 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 하는 사업

• 의료법 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는 정신의료법인이 운

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 에 한 법률의 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 하는 사

업

• 술 문화에 히 기여하는 사업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

업으로서 계행정기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 이 지정하는 사업

• 공 생 환경보호에 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 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 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 단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 상 민간단체가 운 하

는 고유목 사업.다만,회원의 친목 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리를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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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 사업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 을 받는자가 해

당 기부 으로 운 하는 사업.다만,회원의 친목 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리를 목 으로 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 사업

제외

• 산업기술 신 진법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 자 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

항에 따라 운 하는 사업

• 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진에 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진흥공단이 운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

• 한국과학기술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 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ㆍ마목,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제32호에 따른 기부 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 으

로 운 하는 사업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유통산업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

하는 사업

• 소기업 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앙회가 운 하는 소기업 연수사업,

소기업상품 시사업 소기업 로벌지원센터의 건립ㆍ운 사업

•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리공단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 하는 사회복지사업

• 지역균형개발 지방 소기업 육성에 한 법률에 의한 지역 소기업종합지

원센터가 운 하는 지방 소기업지원사업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 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 리법인

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유아

보육시설이 운 하는 사업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 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한

약에 따라 사회공헌기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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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 력증진에 한 교육ㆍ상담 사업,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

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사업

2.2.공익법인과 비 리법인과의 구분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 으로 하지만 비 리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 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익법인은 비 리법인 범주안에 포함되며 비 리법인과 공익

법인을 구분하는 기 이 되는 공익성의 내용은 시 와 사회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비 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공익법인과 비 리법인과의 계는 [그림 2-1]과 같다.상속세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을 용받는 공익법인은 비 리

법인안에 포함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을 용받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모두 포함된다.

[그림 2-1]공익법인과 비 리법인과의 계

   A C  B

                 A: 민 상 비 리

                 B: 상   여 상 공

                 C: 공  립․운 에 한 상 공

                 처 : 청. 2012. 공  안내

2.2.1.민법상 비 리법인과의 구분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인을 리법인과 비 리법인으로 나 고 있으며 비 리

법인은 일정한 목 을 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 을 하여 출

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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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학술,종교,자선,기 ,사교,기타 리 아닌 사업을 목 으로 하

는 비 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원칙 으로 민법 제32조6)의 규정에 의거 주

무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

하고 있지는 않다.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종교,자선사업 등은 상속세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 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상속세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비 리법인이므로 크게는 민법의 용을 받

으며 교육기본법,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

립과 운 에 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2.2.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을 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은 학자 ,장학 는 연구비보조나 학

술,자선에 한 사업을 목 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 에 하여 민

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 한 활동을 하도

록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상으로 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 이

학자 ,장학 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 ,학술 자선에 한 사업인 경우에

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즉,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체 공익법인 일부 유형일 뿐이다.

2.2.3.법인세법상 비 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상 비 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사립학

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 과 유

6) 민  32

   학술, , , , 사  타 리 아닌 사업  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주 청  허가   

   얻어  로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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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목 을 가진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7)

민법 는 사립학교법,공익법인의 설립 운 에 한 법률 등은 비 리법인

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 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 과 용방법이 다르다.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목 으로 하지만 비 리법인은 일부 계층만

의 이익을 목 으로 하는 등 반드시 공익을 목 으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익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 리법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림 2-2]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비 리법인과의 계

       A B

                A: 상 비 리

                B: 상   여 상 공

상속세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 리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

법상 비 리법인에 한 규정이 그 로 용된다.따라서 수익사업에 한 법인

세 납세의무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법인세 납세의무 등을 갖는다.

2.2.4.부가가치세법상 비 리법인과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리목 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으로 재화․용역을 공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지므로 비 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납세

의무를 갖는다.

공익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비 리법인과의 계는 [그림 2-3]과 같다.상속세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비 리법인 범주안에 포함되어 사업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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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352,647 372,141 398,331 419,420 440,023

리법인
337,199 355,472 380,308 400,217 420,225

(95.62%) (95.52%) (95.48%) (95.42%) (95.50%)

비 리법인
15,448 16,669 18,023 19,203 19,798

(4.38%) (4.48%) (4.52%) (4.58%) (4.50%)

상 독립 으로 재화․용역을 공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

다.

[그림 2-3]공익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비 리법인과의 계

       A B

                 A: 가가 상 비 리

                 B: 상   여 상 공

2.3.공익법인 황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일원화된 리주체가 없고 주된 목 사업과 련한 각

주무 청에서 리하고 있어 정확한 황을 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연도별 법인세신고를 한 법인

수는 <표 2-1>과 같다.2010년 총 신고 법인수는 440,023개로 이 리법인은

420,225개이며 비 리법인은 19,798개로 체 법인의 4.50%를 차지하고 있다.비

리법인의 수는 2006년 15,448개에서 2010년 19,798개로 증가하 으며 총 법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 4.38%에서 4.5%로 증가하 다.

<표 2-1>연도별 법인 수 황

(단 :개)

출처 :국세청,2011.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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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종교

보

사회

복지

교육

사업

학술·

장학

술

문화

의료

목
기타

2006년 27,500
17,135 2,617 1,858 2,837 493 478 2,082

(62.31%) (9.52%) (6.76%) (10.32%) (1.79%) (1.74%) (7.57%)

2007년 27,793
17,591 2,692 1,751 2,937 561 495 1,766

(63.29%) (9.69%) (6.30%) (10.57%) (2.02%) (1.78%) (6.35%)

2008년 27,811
17,586 2,693 1,745 2,960 572 503 1,752

(63.23%) (9.68%) (6.27%) (10.64%) (2.06%) (1.81%) (6.30%)

2009년 28,905
17,958 2,830 1,749 3,163 673 610 1,922

(62.13%) (9.79%) (6.05%) (10.94%) (2.33%) (2.11%) (6.65%)

2010년 29,132
17,863 2,895 1,735 3,134 773 671 2,061

(61.32%) (9.94%) (5.96%) (10.76%) (2.65%) (2.30%) (7.07%)

연도별 공익법인 황은 <표 2-2>와 같다.공익법인의 체수는 2006년

27,500개,2008년 27,811개,2010년 29,132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유목 사

업별 공익법인의 종류별 황을 살펴보면 2010년 종교보 법인이 17,863개로

61%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학술․장학법인이 3,134개로 11%,사회복지법인이

2,895개로 10%,교육사업법인이 1,735개로 6%, 술문화법인이 773개로 3%,의

료목 법인이 671개로 2%,기타 공익법인 2,061개로 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연도별 공익법인 황

(단 :개)

출처 :국세청,국세통계연보,2011

2.4.선행연구의 검토

공익법인에 한 연구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역할과 심이 증 되면서 최근에서야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선행 연구들은 주로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들이며 실증 분석을 통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를 해서 공익법인과 이와 련한 과세제도 사후 리제도의 개선



- 12 -

방안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조성한(2002),김갑식(2009),최 태(2009)는 공익법인의 사회 역할증 를

한 공익법인제도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조성한(2002)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재단은 비 리부문의 요한 치를 차지하

며 그동안 강력한국가라는 환경 변수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 다고 설명하

다.공익법인은 국가 사회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정

부의 의도 활성화작업이 필요하며 공익재단은 공익법인 우선 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비 리부분이라고 주장하 다.

김갑식(2009)은 공익법인의 사회 역할과 심이 증가되면서 공익법인의 운

에 신뢰성,도덕성,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부정과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

으며 이는 기부 의 감소로 이어져 공익법인의 사회 역할을 축시키고 나아

가 국가의 부담증가로 이어져 공익법인의 사회 역할증 를 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최 태(2009)는 공익법인이 우리사회의 비 리 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들

에서 비 과 존재형태로 볼 때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선진화사회에서

도 공익법인의 활동은 계속 증가하여 공익법인 제도를 고찰하는데 충분한 이유

가 된다고 하 다.

이호성(2006),조 탁(2007),김일석(2007),김갑식(2009)은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에 한 개선방안을 논의하 다.

이호성(2006)은 정부출연 연구기 을 심으로 한 비 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

방안에 한 연구에서 법인세법과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비 리법인의 범 가

달라 조세 용에 혼란을 주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고유목 사업 비 차등

비율 설정은 명확한 기 이 없다고 하 다.이에 한 개선방안으로 법인세 구분

경리 실시를 한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기 마련,회계투명성 제고를 한

회계기 마련,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일한 비율로 고유목 사업 비 설정,

고유목 사업 비 사용기 재검토 등을 주장하 다.

조 탁(2007)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으로 고유목 사업

비 한도 확 와 법인세감면 강화,기부 지원 강화,주식 출연 취득한도

완화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를 주장하 으며 김일석(2007)은 공익법인의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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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법인세율의 인하,고유목 사업 비 손 산입기 차별 배제 설

정범 확 ,출연자산 운용소득의 사용기 완화,이 납세 력의무 개선,주

식 보유기 제한제도의 완화,기부 공제 확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제

도 개선 등을 주장하 다.

김갑식(2009)는 공익법인의 사회 역할 증 를 하여 고유목 사업 비 설

정한도의 확 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는 비과세,지정기부 손 산입 한도 확

등을 주장하 다.

공익법인의 사후 리제도에 한 연구는 주로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연구안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졌으며 사후 리제도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천주석(2004),조 탁(2007),최 태(2009),고재국(2010),김진수․ 김태훈

(2011)의 연구에서 공익법인의 사후 리제도 개선방안에 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천주석(2004)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한 사후 리 개선방안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 의 제정,장부작성의 비치 재무자료의 제출 의무화,외부 문가

세무확인 확 등을 주장하 으며 조 탁(2007)은 통합 리기 설치를 통한 공

익법인 리 일원화,통일된 회계기 제정,감사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여 공익법

인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최 태(2009)는 공익법인의 본질제고를 하여 공익법인 설립의 인가주의 는

칙주의로 환,공정한 감독기 의 설립,입법과정상의 과오나 미비에 의해 발

생하는 규정의 보충과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 다.

고재국(2010)은 공익법인의 공익성 투명성강화를 하여 공익법인을 총

으로 리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민간감시단체의 활성화,통일된 회계기 제

정,공익법인 공시의무 상 확 ,공익법인 사후 리 의무규정 추가,회계법인

는 세무법인과 공익법인 간 회계 멘토링 체결 등을 주장하 다.

김진수,김태훈(2011)은 공익법인이 주무 청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주무

청마다 공익성에 한 이해가 다르며 구체 ․객 인 기 이 없어 공익사업

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 일 성 있게 선정되기 어렵다고 지 하고 이에 한 개

선방안으로 주무 청과 독립된 공익성 검증기 설치,통합 인 공익성 기 제

정,검증기 의 효율 이고 투명한 운 을 주장하 다.



- 14 -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공익법인과 련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과세제

도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조세지원제도 사후 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 다. 한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최 한 제고하고 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공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제 을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본 연구 한 기존 연구와 동일한 방향에서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연구하

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과세제도와 사후 리제도를 구분하여 조세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규제하고 있는 제도를 포함한 과세제도와 조세지원 이후 공익법인

을 사후 리하는 제도 측면에서 이를 심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Ⅲ.공익법인 과세제도

공익사업은 사실상 국가 는 사회 체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사업이므로

이를 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하여 국가는 공익법인에 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세제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국가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 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행 를 규제하

기 해 각 세법에서 이와 련한 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

세지원제도에는 공익사업의 법인세 비과세,공익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에 한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공익사업용 재산에 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등이 있

다. 한 이러한 조세지원이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데 하여 여러 사후 리제도를 두고 있다.이러한 사후 리제도에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외부 회계감사,주식취득 보유의 제한 등이 있다.

이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어 공익사

업에 제 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 리하여 본래 목 사업에 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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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이 장에서는 공익법인의 조세지원제도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정리하여 발간

한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2011)책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과세제

도를 조세지원제도와 사후 리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미국의 일본의 조세지

원제도 사후 리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3.1.공익법인 조세지원제도

3.1.1.법인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 리 법인에 해당되어 비 리법인에 한 혜택이 그

로 용된다.비 리법인의 인격은 일반 리법인과 동일하지만 순자산증가설

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리법인과는 달리 비 리법인은 소득

원천설에 근거하여 열거된 수익사업에 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청산소득

에 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1)수익사업의 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 법인세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에 열

거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 법인세

를 과세하며 그 범 는 다음과 같다.

(1)과세소득의 범 8)

비 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는 수입에서 생

기는 소득으로 한다.

• 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소비자용품수리업,부동산․임 사업서

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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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신주인수권 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고유목 사업에 직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가를 얻는 계속 행 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수익사업의 범 9)

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소비자용품수리업,부동산․임 사업서비

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수익이 발생

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축산업(축산 련서비스업 포함)ㆍ조경수 식재 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연구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가를 받고 연구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비 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하는 선 검사용역에 하여 당해 외국이 법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 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

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 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이 국내에서 하는 선 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ㆍ 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 학․원격 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

하는 사업

• 보건 사회복지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른 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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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 문병원 제외)

마.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

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자.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차.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카.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입양 진 차에 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련 상담소

보호시설

하.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 공제업 다음 각목의 사업

가.국민연 법에 의한 국민연 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하는 사업(기 조성 여사업에 한함)

• 사회보장보험업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 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공 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 하는 사업

• 융 보험 련서비스업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기 보험기 채권상환기 을 통한

보험 이와 련된 자 지원ㆍ채무정리 등 보험제도를 운 하는 사업

나.농업 동조합의 구조개선에 한 법률 수산업 동조합법에 의한 상호

융 자보호기 을 통한 보험 자 지원 등 보험제도를 운 하는

사업

다.새마을 고법에 의한 자보호 비 을 통한 보험 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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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운 하는 사업

라. 융기 부실자산 등의 효율 처리 한국자산 리공사의 설립에 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 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정리와 련한 사업

마.신용 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동조합 자보호기 을 통한 보험

자 지원 등 보험제도를 운 하는 사업

바.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 융 자보호기 을 통한 보험 자 지원

등 보험제도를 운 하는 사업

• 한 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한 십자사가 행하는 액사업

•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

후연 보증제도를 운 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 을 지 하는 사업

에 한함)

• 국민기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권자ㆍ차상 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 비 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시설확충,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

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 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태권도 진흥 태

권도공원조성에 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 ㆍ승품 심사사업

• 수도권매립지 리공사의 설립 운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련한 사업

•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와 같이 비 리법인은 리법인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리법인과 복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 법인세

를 과세한다.

2)고유목 사업 비

비 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 사업10) 는 지정기부 을 지출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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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 사업 비 을 손 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 안에서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 액 계산상 손 에 산입한다.1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 리법인 등과 법인으로보는단체로서 지정기부 상

단체,법령상 설치된 기 ,공동주택의 입주자 표회의 는 자치 리기구는 고

유목 사업 비 설정이 가능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에 있는 비 리내국법인은 고유목 사업 비 을 손 에 산입할 수 없다.

(1) 액(100%)손 산입 상소득

• 이자소득 액(비 업 의 이익은 50%)

• 배당소득 액(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

득 제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 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조합원에게 출한 융자 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12)의 수익사업 소득 액

(12.12.31이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 농 앙회․수 앙회․산림 앙회의 이자․배당소득

(2)80% 손 산입 상소득

• 공익법인 설립․운 에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 사업

등에 한 지출액 50%이상의 액을 장학 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사업소득

10) ‘고 사업’ 란 령 또는 에 규  립  직  수행하는 사업 로 시행령 2   

 1항  수 사업  사업  말한다.

11)  29

12) 특례 한  74  1항에  규 하는  다 과 같다.

• 학 , 산학 력단, 평생 에 한 원격 학  운 하는 비 리

• 립 학  울 학   , 울산과학 술 학

• 사 복지

• 립 학 병원, 울 학 병원, 울 학 과병원, 립암 , 지 료원, 한 십 병원

• 해당 에 라 등록한 도 ․ ․미술  운 하는 

• 지 원, 술 당, 립 레단, 립 라단, 립합창단, 동극 , 울 술단, 리아심포니 스

트라

• 행사 직 원 (2012여수 계 람  직 원 , 2011 계 상 수  직 원 , 2014 천

아시아경  직 원  등)

• 공  립․운 에 한 에 라 립  로  해당 과 연도  고 사업 나 지

에 한 지 액  80% 상  학 로 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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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액손 산입 상 이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

(3)70～100% 손 산입 상소득

• 농 앙회․수 앙회․산림 앙회의 명칭 사용료

(4)50% 손 산입 상소득

의 (1),(2),(3)이외의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액

와 같이 비 리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해당연도에 고유목 사업 는 지정

기부 을 지출하기 하여 고유목 사업 비 을 손 으로 계상하는 경우 고유

목 사업 비 설정한도 내에서 손 에 산입하여 법인세부담을 여주고 있다.

고유목 사업 비 은 고유목 사업에 직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 필요경비,기 는 비 에의 립(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

등을 하는 법인에 한함),농업 동조합 앙회가 회원에게 무상 여하는 액,

지정기부 의 지출 등에 사용되어야한다.

고유목 사업 비 은 손 으로 산입한 해당 사업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고유

목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그러나 고유목 사업 비 을 설정한 법인이 해

산하거나 고유목 사업을 부 폐지한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취소13)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고유목 사

업 비 을 손 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고유목 사업 비 을 손 으로 계상한 사업연

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에 당해 비 을 환입 계상한 경우 소득

액을 계산하는데 익 산입한다.

한 고유목 사업 비 을 손 에 산입한 비 리법인이 5년 이내 고유목 사

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5년이 되기 에 당해 비 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

13) 본  13  3항  규 에 한 승 취 란 아래  건  갖 지 못하여 승  취  는 경

    우  말한다.

• 사단, 재단, 그  단체  직과 운 에 한 규  가지고 나 리  하고  것

• 사단, 재단, 그  단체 신  계산과 로 수 과 재산  독립 로 ․ 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단체  수  원에게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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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이자소득에 한 신고 특례

비 리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즉,법인세 신고납

부와 원천징수방법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 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하여

는 고유목 사업 비 을 설정할 수 없으며,수정신고 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

세표 에 포함 할 수 없다.14)

이자소득만 있는 비 리법인은 고유목 사업 비 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15)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 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액 환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차 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 처분계산서( 는 결손 처리계산서), 흐름

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양도소득에 한 신고 특례

비 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나 처분일 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 사업에 직 사용한 경우 과세 상에서 제외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 리법인이 토지,건물,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3호16)에 해당하는 주식과 법인세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호의 자산에 해

당하는 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거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

14)  시행령 99  2항

15) 득만 는 비 리   신고 

• 득만 는 비 리  ․ 어 특별  과   액신고 ( 규  별지 56  식)

• 고 사업 비   ( 규  별지 27  식(갑)( ))

• 원천납 액  ( 규  별지 10  식(갑)( ))

16) 득  94  1항 3 에 해당하는 주식  다 과 같다.

• 본시 과 업에 한 에  주 상  주식 등 로  주식  비 ㆍ시가 액     

  등  고려하여 통령령 로 하는 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  에  시 에  거래에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주 상  아닌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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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제4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지상권과 업권 등 부동산에 한 권리 기

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소득세

법의 규정을 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3.1.2.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은 리목 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으로 재화․용역을

공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갖는다.즉,비 리법인이라도 사업상 독립 으로 재

화․용역을 공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자선,학술,그 밖의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단체가 공 하는 재화

․용역 는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 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

체,자선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재화 용역의 공 에 한 부가가치세 면세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단체가 공 하는 다음

의 재화 는 용역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7)

• 주무 청의 허가 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 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는 종교,자선,학술,구

호,사회복지,교육,문화, 술 등 공익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 을 하여 일시 으로 공 하거나 실비 는 무상으로 공 하는

재화 용역

• 학술연구단체 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는 기술연구와 련하여 공

하는 재화 용역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는 리하고 있는 종교단

체의 경내지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 용역

• 공익을 목 으로 기숙사를 운 하는 자가 학생 는 근로자를 하여 실비

는 무상으로 공 하는 음식 숙박용역

• 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 부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작권 탁 리

17) 가가  12  1항 17   가가  시행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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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작권자를 하여 실비 는 무상으로 공 하는 신탁 리용역

• 사립학교의 신축․증설,시설확충,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 으로 설립된

비 리 교육재단이 ․ 등 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개선과 련된 용역

2)재화수입에 한 부가가치세 면세

종교,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 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8)

•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것

• 자선 는 구호의 목 으로 기증되는 여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것

• 구호시설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는 사회복리용에 직 제공하

는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것

3.1.3.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법상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의 재원확보를 하

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한다.

출연이라 함은 민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 를 말하나 상속세 증여세법

에서는 기부 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 를 말하며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

법인에게 이 하는 것을 말한다.

1)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그러나 상속세 과

18) 가가  12  2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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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액 불산입 후 당해 재산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그와 특

수 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하여 상속세를 추징한

다.19)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는 공익법인의 이사장 이사와 피상속인 는 상

속인과의 특수 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원의 5분

의 1을 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 에 한

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그 내

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

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비 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 리법인 공익

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

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20)

다만,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과분에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등을 과세가액 불산입받은 공익법인 등이 공익

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

거나 조세회피 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세법에

서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각종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반하는 공익

법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19) 상   여  16  1항

20) 상   여  48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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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지방세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 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 사업

에 직 사용하기 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

을 지 하기 하여 취득하는 임 용 부동산에 해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80%를 경감하고 지방세 과세기 일 재 임 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서는 재

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의 80%를 경감한다.

3.1.5.기부

기부 이란 법인이 특수 계인이 아닌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 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기부 은 손 산입 범

에 따라 법정기부 ,지정기부 으로 분류하며21)기부 상에 따라 소득공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기부 손 불산입 규정을 용하여 일정 액을 한도

로 비용으로 인정하며 개인인 경우는 일정 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1)법정기부

법정기부 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품의 가액,국방헌

과 국군장병 문 품,이재민 구호 품 등이 포함되며 법정기부 을 이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는 모두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은 이월결손 을 차감한 해당 사업연도 소득 액의 50%를 한도로 손 산

21)  , 특례, 지   체계  , 지  체계로 간  함(20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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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법인 개인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품의 가

액

•국방헌 과 국군장병 문 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한 구호 품의 가액

•사립학교,비 리교육재단,기능 학,산학 력단에 한

시설비․교육비․장학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

법정기부

(50%)

법정기부

(100%)

입하며 개인은 이월결손 을 공제한 소득 액의 10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손 불산입한 법정기부 은 그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2012.1.1이

후 지출분부터 용)이월하여 한도 미달액 범 내에서 손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지정기부

지정기부 에는 지정기부 단체 등의 고유목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 , 업

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주무 청 등록 조합․ 회․조합 등에 지 한 회비

등이 포함되며 지정기부 을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

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한다.

법인은 이월결손 을 차감한 해당 사업연도 소득 액의 10%를 한도로 손 산

입하며 개인은 공제 후 소득 액의 30%(종교단체기부 의 경우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한다.

손 불산입한 지정기부 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의 범 내에서 손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3)비지정기부

비지정기부 이란 법정․지정기부 이외의 기부 을 말하며 신용 동조합,새

마을 고,동창회 기부 등이 있다.

비지정기부 은 액 손 불산입하며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자

산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큰 액으로 평가한다.

<표 3-1>기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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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학병원,서울 학교병원 등에 한 시설비․교육

비․연구비

•사회복지사업,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

원을 모집․분배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해당요건을

갖춘 비 리법인( 문모 기 )

•공공기 법률에 따라 직 설립된 기 으로 해당 요

건을 갖춘 기 에 지출하는 기부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한 자원 사 용역의 가액 해당없음

• 한 십자사 기부

지정기부

(10%)

•종교단체 기부
지정기부

(10%)

•지정기부 단체 등의 고유목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

•법인세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22)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23)에 열거한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

• 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주무 청 등록 조합 등

에 지 한 회비

•해외지정기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불우이웃 돕기 결연기 에 지

출하는 기부

지정기부

(30%)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정기부 상단체를 제외한 단

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 사업비로 지

출하는 액

해당없음

•신용 동조합․새마을 고․동창회․향우회․종친회기

부

비지정기부

( 액 손 불산입)

•정치자 기부 ,문화 술진흥기 출연 - 100%

22) 시행령 36  1항 2 에  규 하는  다 과 같다.

•  원  , 능 학  , 평생 시   등  천하는 개 에게 비․연 비․ 학 로 지 하

는 

•  공 신탁 

•  사 복지․ ․ 술 등 공 로 지 하는 로 재 령  하는 

23) 시행규  18  2항에  규 하는 지  는 다 과 같다.

•  지역새마 사업  하여 지 하는 

•  우 웃  돕  하여 지 하는 

•  근로복지진흥 로 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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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분 손 한도 이월공제

법정기부
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 액의 50%

3년
개인 소득 액의 100%

지정기부
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 액의 10%

5년
개인 소득 액의 30%(종교단체기부 10%)

<표 3-2>기부 손 한도 이월공제

3.2.공익법인 사후 리제도

3.2.1.납세 력의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공익사업목 에 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 리

할 수 있도록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납세 력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공익법인의 납세 력의무에는 보고서 등 제출 의무,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 문가의 세무확인,외부 회계감사, 용계좌 개설․사용 의무,결산서류 공

시 의무,기부 수증 발 내역 작성․보 ․제출 의무,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

1)보고서 등 제출 의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할 세무서장에게 결산에 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24)

결산에 한 서류라 함은 련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 청에 제출하는

차 조표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말하며 고유목 사업부문,수

익사업부문,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이 법인세신고 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 사업부문

과 총계부분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하며 결산보고서 주무 청 제출

24) 상   여  시행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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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동 결산보고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한 보고서는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 의 사용

계획 진도내역서,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출연재산 매각 사용명세

서,운용소득 사용명세서,주식 보유명세서,이사 등 선임명세서,특정기업 고

등 명세서,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 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

간을 요하여 주무부장 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련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다.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한 법률 는 정 의 규정에 의하

며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25)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제출된 보고서

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락 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는 불분명한 부분의 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한다.

2)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한 장

부를 작성하여야하며 장부 계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장부의 작성방법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 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

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한 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이 으로

차 평균하게 기록된 표와 증빙서류 는 계산서(세 계산서 포함)와 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운용 상태와 수입․지출의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

장)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

25) 상   여  시행령 41   시행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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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장부와 증빙서류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불이행하 을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 재 차

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 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불특정다수인

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

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수입

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외부 문가의 세무확인

사업연도 종료일 재 차 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 내역 등을 2인

이상의 외부 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

인과 차 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 액과 출연받은 재산

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

익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

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상에서 제외된다.

외부 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

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설립자,임

직원,이와 특수 계가 있는 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임할 수 없다.

외부 문가는 출연재산 그 운용에 한사항과 자기내부거래에 한 사항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하게 공익목 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여 세무확인서를 작성한다.

공익법인이 외부 문가의 세무확인에 한 보고의무를 불이행하 을 경우는

당해연도 수입 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

다.

26) 상   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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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부 회계감사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

제3조27)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과세기간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재 차 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제1항(종교) 2호(교육)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는 사

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용하지는 않지만 2007.12.31개정된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계열기

업 주식보유제한 완화규정을 용받기 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 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은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

인(종교법인)을 제외하고 직 공익목 사업과 련하여 받거나 지 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 공익목 사업용 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용계좌란 공익법인의 공익목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융기 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는 직 공익목 사업과 련된 수입과 지출을 융기

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기부 ․출연 는 회비를 받는 경우,

인건비,임차료를 지 하는 경우 등 이며 용계좌 사용 상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일자,거래상 방 거래 액 등을 기재한 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은 최 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용계좌개

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할 세무서장에

27) 주식 사 감사에 한  3 에  규 하는 감사  다 과 같다.

• 공 계사 에  계

• 공 계사 에 라 립  한 공 계사 에 리령 로 하는 에 라 등록  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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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고하여야 한다.

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2008.1.1.이후 최 로 지 받거나 지 하는 수입

는 지출분부터 용하며 용계좌 사용의무 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액의 1천분

의 5, 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연

도의 직 공익목 사업과 련한 수입 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액과 용

계좌 사용의무 상 거래 액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액 큰 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6)결산서류 공시 의무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 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http://npoinfo.hometax.go.kr)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 상 과세기간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재 차 조표

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 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

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공시의무 상에서 제외된다.

공시 상 결산서류에는 차 조표 손익계산서,외부회계감사 상 공익법

인의 경우 감사보고서,기부 모집 지출내용,해당 공익법인 등의 표자․

이사․출연자․소재지 목 사업에 한 사항,주식 련 서류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

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는 시정요구를 지

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는 사업연

도의 종료일 재 해당 공익법인의 차 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

하는 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7)기부 수증 발 내역 작성․보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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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수증을 발 하는 자는 기부법인별․기부자별 발 내역을 작성하여 발

한 날로부터 5년간 보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 수증 총 발 건수

액 등이 힌 기부 수증 발 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8)

작성 상은 기부하는 자가 기부 소득공제,기부 필요경비 산입 는 기부

손 산입을 받는데 필요한 기부 수증을 발 하는 자이며 2008년 말일까지

는 연간 100만원을 과하는 액을 기부하는 자,2009년도는 연간 50만원을

과하는 액을 기부하는 자,2010년부터는 액수에 계없이 기부 을 기부하는

자를 말한다.

기부 수증을 발 하는 자가 기부 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 하는 경우

는 사실과 다르게 발 된 액의 100분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법인별․

기부자별 발 내역을 작성․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작

성․보 하지 아니한 액의 1천분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8)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세 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 는 용역을 공 받고

교부받은 세 계산서의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

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 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입처별 세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 가액

의 100분의 1에(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

)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

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

가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

28)  112 2

29) 가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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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다만,국가 지방

자치단체,비수익사업과 련된 비 리법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2.2.고유목 사업과 련한 의무

공익사업의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

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해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

정하고 공익사업에 제 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사후 리하고 있으며 의무를

반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고유목 사업과 련한 의무에는 출연재산․출연재산 매각 액․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 공익목 사업에 사용,주식취득 보유의 제한,출연

자 등의 이사취임시 제한,특정기업의 고 등 행 지,자기내부거래 제한 등

이 있다.

1)출연재산의 직 공익목 사업 등에 사용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 공익목

사업 등에 부 사용하여야 한다.30)

직 공익목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 상 고유목 사업에 사용하거나 직 공익목 사업에 충당하기 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 인 수행을 하여 주무 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직 공익목 사업 등에 사용한 액의 범 는 출연재산이 인 경우 직 공

익목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하여 지출한 액,직 공익목 사업비로 지출

한 액,수익사업용 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하여 지출한 액이며 출연

재산이 이외의 재산인 경우 직 공익목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액,수

익사업용 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액,당해 출연재산 매각

30) 상   여  48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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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 공익목 사업에 지출한 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는 행정상의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

이 외로 사용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사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주무부장 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진도보고서 등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세지 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만약에 주

무부장 이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 공익목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 공익목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 사업

등 외에 사용하 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

여세를 과세하며 공익법인이 사후 리 요건을 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는 당 출연자에게도 연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2)출연재산 매각 액 직 공익목 사업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 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 30%,2년내 60%,3년내 90%에 상당하는

액 이상을 직 공익목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31)

매각 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식된 재산을 포함한 총 매각 에

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직 공익목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각 으로 직 공익목 사업용 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리고 매각 으로 일시 취득한 수익용

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은 직 공익목 사업

용 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된다.

매각 공익목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을 공익목 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 직 공익목 사업에 사용한

실 이 매각 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매각 공

31) 상   여  48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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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목 사업 외 사용 액과 90%의 비율에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

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 액을 사용기 액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매각 2년 이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액에 하여 미달

사용액의 10% 가산세를 부과한다.

3)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 공익목 에 사용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액의

70%에 상당하는 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 공익목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32)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33)이나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 액을 법인세법

제14조34)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방법에 하여 계산한 액을

말한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 을 신고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 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

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목 사업이란 정 상의 고유목 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 사

업의 수행을 해 직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32) 상   여  48  2항

33)  3  3항에  규 하는 수 사업  다 과 같다.

• 업, 건 업, 도매업· 매업, 비 수리업, 동산·   사업 비스업 등 수  생하는 사업   

  로  통령령 로 하는 것

• 득 에  득

• 득 에  당 득

• 주식·신주 수  또는 지  양도로 하여 생 는 수

• 고 산  처 로 하여 생 는 수

• 득 에  산  양도로 하여 생 는 수

• 1  6 지  규  에 가  얻는 계  행 로 하여 생 는 수 로  통령령 로   

  하는 것

34)  14  규 에 한 각 사업연도 득  다 과 같다.

• 그 사업연도에 하는  액에  그 사업연도에 하는  액  공 한 액 로 한다.

• 결  그 사업연도에 하는  액  그 사업연도에 하는  액  과하는 경우 그   

  과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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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하여는 당해 소득에

한 법인세 는 소득세․농어 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 을 공제한 액의

70%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 공익목 사

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등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

거나 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의무 기 액과 사용실 을 각각 5년 평균

액을 기 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당해 사업연도에 미달사용 액

이 있더라도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 액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 을 당해 사

업연도와 직 4개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 실 액이 사용기 액에 미달하

지 않으면 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다만,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5년 평균기 을 용할 수 있

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 공익목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 사

업 외에 사용한 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액을 증

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운용소득 사용기 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4)주식취득 보유의 제한

(1)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는 경우 출

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연자와 특수 계있는 자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

결권 있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연자와 특수 계있는 자

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35)의 경우 10%)를 과

35) 상   여  16  2항에  실공 라함  다  건  하는 공  말  

 한다.

• 운 득  80% 상  직  공 사업에 사 할 것

• 연   그 특수 계 가 사 원  5  1  과하지 않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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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그 과분에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3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성실공익법인 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 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

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 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 사업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익법인이 5% 는

10%를 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아도 상속세 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

하는 경우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연자와 특수 계있는 자

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과하

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분에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37)

(3)5% 과 보유주식에 한 매각 의무

공익법인이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체하여 분산 보유하여 주식투

자에 따른 험도를 낮추고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하

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20%를 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내에(2001.12.31까지), 5% 과 20%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내에

(1999.12.31까지)그 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여야 한

다.38)단,성실공익법인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이에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매각의무 용이 제외된다.

공익법인 등이 주식처분유 기간 경과 후에도 그 보유기 (5%)을 과하여 보

유하는 경우에는 과하는 주식에 하여 매 사업연도말 재 시가의 5%에 상

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과세한다.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과하

• 감사 행

• 계  개 ‧사

• 결산  등 공시 행

36) 상   여  48  1항

37) 상   여  48  2항

38) 상   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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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4)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특수 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이 30%(외부감사, 용계좌의 개설 사용,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

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과할 경우에는 그 과하는 가액에

하여 가산세를 용한다.39)

공익법인이 주식처분유 기간 경과후에도 총자산가액 30%( 외 인 경우

50%)이상을 특수 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

하는 주식에 하여 매사업연도말 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과세한다.단,성실공익법인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

법인 이에 하는 공익법인은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제한

출연자 는 그와 특수 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지출된 직․간 경비 액에 해 가산세를 부과한다.40)

재산출연일 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액

과 2천만원 은 액을 출연한 자는 출연자의 범 에서 제외시키며 이사수

에 한 기 을 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련하

여 지출된 료, 공비,비서실 운 경비 차량유지비 등 직․간 경비에 상

당하는 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단,의사,학교의 교직원,아동복지시설의 보

육사,도서 의 사서,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박물 ․미술 의

학 사와 련된 경비는 제외한다.

6)특정기업의 고 등 행 지

39) 상   여  48  9항

40) 상   여  48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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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특수 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하여 정당한

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41)

고․홍보의 범 는 신문․잡지․텔 비 ․라디오․인터넷 는 자 고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한 정보를 제공

하는 행 와 팜 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 를 말하며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한다.

신문․잡지․텔 비 ․라디오․인터넷 는 자 고 등을 이용하여 내국

법인을 홍보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에 가산세를 부

과하고 팜 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는 당해 행사비용 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7)자기내부거래 제한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라 함은 특수 계자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

로 이익을 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그와 특수 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가를 지 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42)

공익법인이 출연자 특수 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상 인 가를 지

받는 경우와 출연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자 그와 특수 계에 있는 자

가 사용하는 경우,교육기 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

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가 는 직

공익목 사업의 수행과 련한 경비 등을 지 하는 경우는 과세 상에서 제

외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특수 계에 있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는 당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고 정상 인 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한다.

41) 상   여  48  10항

42) 상   여  48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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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 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하여 사용

하지 아니하고 출생지․직업․학연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 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아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43)

공익법인의 설립 시 는 정 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주

무부장 이 기획재정부장 과 의하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에 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허가에

한 권한이 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임받은 기 과 그 공익법인의 할

세무서장이 수혜자범 의 한정을 의하여야 한다.

9)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 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

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잔여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

액에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다만 공익법인 등의 이사 사용

인의 불법행 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식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잔여재산 일부를 국가․지방자

치단체 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시 동 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유사한 목 을 가진 공익법인 이외의 자

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하여 증여세( 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

된다.

43) 상   여  48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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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3.3.1.미국

미국은 비 리기 의 분류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공익법인이라는 별도의 용어

로 비 리법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미국연방세법(InternalRevenue Code:

IRC)에서는 조직테스트와 운 테스트라는 공익성테스트를 통하여 비 리기 의

공익성 유무를 단하여 비 리기 에 면세 는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과 기부

자들의 기부행 에 해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손원익(2000)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사회기 은 정부․ 리․비 리기 단체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비 리기 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과 가장 유사한 분류는 IRC제501조(c)(3)의 종교,자선,교

육,과학,문학 등의 기 으로 제한되는 면세공익단체인 D 역이다.

[그림 3-1]미국의 비 리기 분류

DCBA

A:비 리기 모든 면세기

B:사회복지 성격의 면세기

C:면세가 가능한 기부 상 면세기

D:면세가 가능한 기부 을 모을 수 있으나 입법에 향을 미칠 목 에서의 정치 선 활동이

지되는 면세자선기

출처 :손원익,2000.비 리법인 련세제의 선진화 방안,한국조세연구원,

미국 연방세법(IRC)에서는 면세공익단체(D 역)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법인,지역 고,기 는 재단으로서 으로 종교,자선,과학,공공안

검,문학, 는 교육을 목 으로 설립되고 운 되는 기 ,국내․외 아마추어 스

포츠 경기 련 기 (경기장 는 장비에 련되지 않는 경우),어린이 동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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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한 기 등으로서 순이익이 주주나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요 활동이 입법에 향을 미치는 어떠한 로비활동이어서도 안되고 공직의

후보자를 한 정치 운동에 참여하거나 반 하지(출 ․연설물의 배포 행

포함)않는 기 을 말한다.”

면세공익단체로 지정되기 해서는 IRC 제501조(c)(3)의 면세공익단체로 속하

는 것 외에도 공공재를 제공해야 하고 리를 추구할 목 으로 조직되거나 운

되어서는 아니 되며,조직운 수입이 회원의 이익이 되면 안되고 정치 향력

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미국의 공익법인 조세지원제도

(1)법인세

종교,자선,과학,교육 등을 목 으로 조직된 비 리법인을 면세공익단체로 규

정하고 연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면세를 받으려면 해당단체는 주식회사,신탁기 는 재단으로 설립되어야 하

며 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이러한 면세단체에 기부 을 증여하는 납세자는 기

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밖에도 이윤을 목 으로 하지 않는 복지단체․노동․

농업․사회단체 오락단체 등도 면세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연방소득세가 과

세되지 않는 단체도 매년 납세 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44)

비 리법인의 고유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서만 비과세하며 고유목 과 련 없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해서는 리법인에 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 무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2)증여세 유산세

미국의 증여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증여한자가 과세 상자가 되므로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과세 상과 무 하며 증여한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 상자가 된다.45)

증여나 유산,유증,상속받은 자산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 상이므로 총 소득에

44) 근 . 2004. 주  도-미 편. 한 연 원

45) IRC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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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며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교,자선,과학,교육 등을 목 으로 하는 면세공

익단체 등에 이 되는 재산은 과세 상인 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46)

유산세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되는 유산자산에 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

망당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과 생명보험 ,연 등을 포함한 유산자산에서

장례비용,사망시 부채,혼인공제를 차감한 액을 과세표 으로 한다.

종교,자선,과학,교육 등을 목 으로 하는 면세공익단체에 이 되는 유산자산

은 과세 상인 총 유산 자산에서 제외된다.47)

(3)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자체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직 세로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주

정부나 시,학교구역 등 기 자치단체가 주로 부과하여 공공교육 등에 지출한다.

부과 상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부동산과 유․무형 개인재산이며 지방

자치단체의 주된 세입이므로 체 과세가액과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에 따라 세

율이 결정되어 다른 세목의 수입이 크면 그 비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공익법인의 경우 재산세 면세제도를 두고 있지만 주 헌법은 ‘지방정부의 과세

기반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IRC제501조(c)(3)면세공익단체에 하

여 상당히 엄격하게 감면을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면제되는 부동산

은 단체의 목 에 용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리 목 으로 민간에게 임

된 부동산은 과세한다.

(4)기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이나 물품,부동산 등 기타 재산에 해서 법인과 개

인 모두 연방소득세 공제를 받는다.개인이나 법인이 자선․종교․교육․과학연

구․자연보호 등의 단체에 혹은 물품을 기부할 경우 이를 자선기부 으로

간주하여 손 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48),

미국 국세청은 비 리법인에 한 기부 이 자선기부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46) IRC 2522

47) IRC 2522

48) IRC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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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IRC제501조(c)(3)에 규정된 단체에 한 기부 은 모두 자선기부

으로 인정된다.그러나 특정 개인을 한 기부 으로 조건이 붙으면 공제가 되

지 않으며 이 아닌 자산을 기부할 경우 자산의 시장가치로 소득공제한다.

법인이 기부 을 지출한 경우 기부 과 순 업손실 양도손실이월 그리고

배당수입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기부 을 공제한다.다

만,10%를 과하여 기부한 액은 기부가 발생된 연도 이후 5년간 이월되어 공

제된다.이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기부가 먼 공제되며 이월한 기부 과 그 당

시 기부 이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과할 수 없다.49)

개인의 경우 공공자선단체에 기부한 액은 기부 받는 단체의 성격,기부하는

자산의 성질에 따라 한도 액이 다르게 정해진다.조정된 총소득의 50%까지 공

제 받을 수 있고 물품에 의한 기부일 경우 조정된 총소득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공제한도액 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 공제 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기부가 먼 공제되며 조정된 총소득의 50%를 과할 수 없다.

2)미국의 공익법인 사후 리제도

(1)공익성평가

미국은 조직테스트와 운 테스트라는 공익성평가를 통해 비 리법인의 공익성

유무를 단하고 면세자격을 부여한다.

조직테스트는 단체의 설립 운 상의 공익성을 단하는 것으로 단체의 면

세목 과 주요활동,기 의 청산,정치 활동,법인의 이사․기타 개인 등의 이

익분배 지 등에 한 내용이 정 에 히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운 테스트는 단체의 자원이 공익성에 부합하는 목 을 해 사용되는지 여부

에 을 두고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한 공익의 범주,고유목 을 한 사업활

동,공익 지출,소득 축 ,후원 유인능력 등을 조사․검토한다.

(2)가산세

공익활동에 한 면허세 성격과 민간재단에 한 규제를 따르지 않는 재단

49) IRC 170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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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벌칙과세제도인 가산세제도를 두어 민간재단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

다.

고유목 에 지출하지 않은 소득,자기내부거래행 ,기업주식 과보유,자선

목 을 하는 투자,과세 상 지출 등에 해서는 벌과 형태의 가산세를 부

과한다.

공익법인은 순투자자산에 하여 2%의 세율로 가산세를 부과한다.총투자수익

이란 이자,배당 ,임 료,증권 출 과 련된 지 액, 작권사용료 등으로

부터 발생한 총소득을 말하며 고유목 무 사업에 한 과세제도에 의하여 부과

된 세 을 계산하는 데 포함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50)

자기내부거래에 해서는 부 격자에게는 부 격자와 공익법인간에 이루어진

자기내부거래 액의 10%, 련된 재단운 자에게는 거래 액의 5% 가산세가 부

과된다.51)최 세 이 부과된 후 당해 과세기간 내에 자기거래행 가 계속 발생

하는 경우 부 격자에게는 내부거래 련 액의 200%,재단 운 자에게는 련

액의 50%상당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한다.이 경우 재단 운 자에게 부과되는

세 의 최고 한도는 $10,000이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주식과 부 격자가 소유한 의결권주식을 합하여 총

주식의 20%를 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그 가액의 10%52),면세 상인 고유목

사업의 수행을 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는 투자액의 10%53),로비,선거 등

과세 상지출을 하는 경우는 출연재산의 부 한 사용을 막기 해서 그 지출

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54)

(3)기타

미국은 정부기 이외의 비 리법인의 재무제표를 차 조표,활동보고서,재

무제표변동표로 규정하고 복식부기를 의무화하 다.55)

공익법인은 법인의 총수입 액,그 수익을 얻는데 소요된 비용,비과세 목 을

50) IRC 511

51) IRC 4941

52) IRC 4943

53) IRC 4944

54) IRC 4945

55) 원 , 태규. 2008. 한  민간 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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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불 , 차 조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56)제출된 신고서 자료는 Guidestar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연방국세청은 비과세승인 후 $25,000의 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자 보고서의 제

출의무와 심사,연간보고서의 공개 의무,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반한 경우 비과

세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감독 의무를 갖는다.

3.2.2.일본

일본의 공익법인은 일반 으로 민법 제34조에서 설립된 사단법인 는 재단법

인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실 하는 공익 인 사업을 수행하고 리를 목 으

로 하지 않으며 주무 청의 허가를 획득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그러나 세법

에서는 민법 제34조에서 설립된 사단법인 는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의료법인,갱생보호법인 등

을 공익법인에 포함한다.

공익법인 요건에 맞지 않는 비 리단체의 경우 법인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공익법인의 인정기 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공익성 검증에도 미흡하다는 등

의 비 이 두되면서 1995년 ‘NPO법(특정비 리활동 진법)'을 제정하여 규모

가 작은 작은 시민단체도 간편하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한 2001년 간법인법을 제정하여 동창회,동호회 등 공익을 목 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공익과 리의 간에 치한 단체에

게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57)

2008년에는 공익법인에 한 정의,인정기 , 차 등을 폭 개정․정비한 새

로운 공익법인제도 시행하여58)NPO법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신설된 일본의 공익인정법(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한

법률)59)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공익목 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사단법인 는 공

56) IRC 6033

57) 민병로. 2006. 비 리 도에 한 한․ 비 연 . NGO연 ( 4  2 )

58) 경, 2008. 본 공 도 개 . 한 민사 학

59) 2008  12월에 도  ‘공 도 개 련 3 ’  하나로 공  립에 한 허가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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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단법인으로 인정된 재단을 말한다.

1)일본의 공익법인 조세지원제도

(1)법인세

일본의 법인세법도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 어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법인세율은 법인의 성격에 따라 리법인과 공익법인

의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물품 매업,부동산 매업 등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서는 법인세

를 과세한다.

(2)소득세

소득세는 법인이 이자․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 원천징수 형태로 과세되나 공

익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 등에 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비과세한다.60)

(3)상속세

종교,자선,학술연구 는 그 보 의 사업,학교교육 는 교육사업,육 사업,

그 외에 공익을 목 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공익사업용 재산에 해서는 상

속세가 비과세된다.

단,해당 공익법인이 유증에 의해 그 유증자의 친족이나 이들과 특별한 계에

있는 자의 상속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래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4)기타 세목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공익법인이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내 건물

토지,기숙사 용도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서 비과세한다.

  주  도 , 민간 가  포함한 공 원   등  규 하 다.

60) 본 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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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본래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서는 부

동산 취득세가 비과세되며,교육을 하여 사용되는 학교 건물과 토지,종교목

만을 하여 사용되는 건물 는 토지 등의 재산을 등록하면 등록세가 비과세된

다.

한 학술연구,도서 ․박물 의 설치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하

여 주민세,사업세,부동산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5)기부

일본은 정부 는 지방공공단체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 에 해 법에

규정한 기부 의 종류에 따라 일정 한도를 정하여 소득공제하거나 손 으로 인

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국가 는 지방공공단체에 한 기부 과 지정기부 은 지출액

액을 손 으로 산입하고 특정공익증진법인 는 인정 NPO법인에 지출한 기부

은 소득의 5%와 자본 의 0.25%의 합계액에 2분의 1을 곱한 값을 한도로 손

에 산입한다.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기부 은 소득의 2.5%와 자본

의 0.25%의 합계액의 2분의 1을 곱한 값을 한도로 손 산입한다.

개인의 경우 국가 는 지방공공단체,지정기부 용단체,특정공익증진법인

에 한 기부 는 인정 NPO법인에 한 기부 의 공제액은 특정기부 의 합

계액과 연간 총소득 액의 40% 낮은 액에서 5천만엔을 차감한 액을 한

도로 하며 일반기부 을 지출하는 경우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에 한 기부 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한 기부

으로서 취 되는데 반하여 일반법인 비 리형법인에 한 기부 에 하여

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며 기부 에 한 이월공제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2)일본의 공익법인 사후 리제도

일본은 출연재산의 직 공익목 사용,특수 계자 이익 취득 지,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수익사업 운용이익의 공익목 사업 충당,특수 계자

이사취임 제한,기본재산의 리운용의 제한 장기차입의 승인요건,주무 청

의 공익법인 검사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익법인 사후 리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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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규정을 세법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 이고 문

인 공익인증 원회의 자문을 받고 행정청에서 수행한다.

한 1985년 ‘공익법인회계기 ’을 제정하여 모든 비 리법인에 하여 복식부

기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차 조표,재산증감명세서,재산목록의 작

성을 의무화 하 다.

공익법인 지도감독기 에 따라 공익법인의 업무 재무 등에 한 자료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 열람을 제공하며 소 청에서도 열람청구가 있는 경

우 이를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가 소 공익법인에 해서는 업무․재무 등에 한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 으며 국가로부터 탁․추천을 받은 공익법인에 해서는 각 부

성의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기업정보공개를 통한 운 의 투명

화를 꾀하고 있다.

3.3.3.주요국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비교

1)법인세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익법인은 주무 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리사업의

소득은 과세하며 고유목 사업과 련된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리사업 소득

의 경우 우리나라는 리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나 일본은 리법인세율보

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미국의 경우는 주 해당 할기 에서 승인되거나 등록하지만 IRC의 조직테스

트와 운 테스트라는 공익성 테스트를 통하여 공익성 유무를 단하여 공익법인

에게 법인세 면세자격을 부여하고 각종 세제지원을 한다. 한 공익법인의 고유

목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을 고유목 무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리법인과 동

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고유목 사업 비 을 설정하는 경우 5년간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일

본의 경우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고유목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

자․배당소득에 해서는 과세하고 있다.미국의 경우는 이자․배당 등과 같은



- 51 -

융자산투자소득은 고유목 사업무 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되나 비 리기

이 지배하는 회사나 단체로부터 수취하거나 부채를 통해 얻은 자산으로부터 발

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인 경우는 과세한다.

2)상속세 증여세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공익사업을 하는 공

익법인이 출연받은 출연재산에 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달리 증여자가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

가 되므로 출연 는 증여를 받은 공익법인은 과세 상과 무 하며 종교․자

선․과학․문학․교육을 목 으로 하는 단체에 이 하는 증여자는 비과세된다.

일본의 경우는 상속 유증에 의해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민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종교․자선․학술연구 등 공익목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자에게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해당 공익법인이 유증에 의해 그 유증자의 친족이나 이들과 특별한 계에

있는 자의 상속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래하는 경우,그 공익법인

은 개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3)기부

기부 에 한 과세제도는 각 나라마다 상단체의 범 와 한도 액 설정 방

식,세율 등의 차이가 있다.

기부 공제 상 범 는 미국의 경우가 가장 범 하고 단순하며 일본과 우리

나라는 기부 성격에 따라 기 을 달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복잡한 공제제도

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 은 법에 정한 기 에 따라 법정기부 ,지정기부 ,비지정

기부 등으로 분류되며 열거된 기부 의 성격과 단체에 따라 차별 공제한다.법

인이 기부하는 경우 소득 액을 기 으로 한도 액이 설정되며 법정기부 은 해

당 사업연도 소득 액의 50%를 한도로,지정기부 은 소득 액의 10%를 한도로

손 산입하고 그 외의 기부 은 인정되지 않는다.개인의 기부하는 경우는 법정

기부 은 액,지정기부 은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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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 우리나라와 같이 법에 규정한 기부 의 종류에 따라 일정 액을 한

도로 비용으로 공제한다.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공공단체에 한 기부 지정기부 은 액 손

이 인정되고 특정공익증진법인에 한 기부 인정NPO법인에 지출한 기부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기부 은 일정 한도 액 내에서 손 을 인

정해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국가 는 지방공공단체,지정기부 용단체,특정공익증진법인

에 한 기부 는 인정 NPO법인에 한 기부 의 공제액은 특정기부 의 합

계액과 연간 총소득 액의 40% 낮은 액에서 5천만엔을 차감한 액을 한

도로하며 일반기부 을 지출하는 경우는 공제되지 않는다. 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부 에 한 이월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면세공익단체와 그 외의 기타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법인과 개인 모두

연방소득세를 공제 받는다.기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단체의 구분없이 모두 10%

한도로 공제하는 단일 공제율을 용하고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는 공익성이 강

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 조정된 총소득 액의 50%,그 외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

우는 조정된 총소득 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4)재산세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익법인이 고유목 사업에 직 사용하는 재산에 해 재

산세를 비과세하며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서는 과세한다.

미국은 체 과세가액과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결정되

며 공익법인에 하여 재산세 면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엄격하게 감면을 용하

고 단체의 목 에 용․사용하지 않거나 리목 으로 민간에게 임 된 부동산

은 과세한다.

5)사후 리제도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공익사업목 에 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를 사후 리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 제출 의무,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외부

문가의 세무확인,외부 회계감사, 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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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목 사업과 련해서는 출연재산․출연재산 매각 액․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 공익목 사업에 사용,주식취득 보유의 제한,자기

내부거래 제한 등의 사후 리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조직테스트와 운 테스트라는 공익성테스트를 통해 공익성 유무를

단하고 면세자격을 부여하며 고유목 에 지출하지 않는 소득,자기내부거래행

등 공익활동과 민간재단의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 공익

법인의 재무상태가 포함된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자료를 Guidesta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사후 리제도는 출연재산의 직 공익목 사용,특수 계자 이익 취득

지,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수익사업 운용이익의 공익목 사업충

당,특수 계자 이사취임 제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한 공

익법인의 업무 재무에 한 자료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 열람을 제공하

며 일부 공익법인에 해서는 자료를 인터넷에 기재ㆍ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Ⅳ.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개선방안

4.1.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

4.1.1.공익사업 범 의 확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상속세

증여세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유형만을 상으로

한다.

이는 매우 제한 인 공익사업유형만을 상으로 하여 공익의 이익을 해 존

재하나 공익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아 허가받지 못한 단체는 세제혜택 제도

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향후 발생할 공익사업을 미리 상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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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공익사업의 지정에 유연하게 응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NPO법(특정비 리활동 진법)을 제정하여 리목 이 아닌 불특

정 다수자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주목 으로 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

여하고 설립에 인증을 필요로하되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간법인법을 제정하여 단체의 공통되는 이익을 도모하지만 잉여 이

단체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동창회,동호회 등의 단체들에게 법인격을 취득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비 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을 한 ‘비 리민간단

체지원법’을 제정하여 비 리민간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그 제한조건

으로 인해 비 리법인의 제도 인 설립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NPO법과 간법인법을 참고하여 공익사업범 를 확 하고

공익성정도 규모에 따라 세제지원과 혜택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한 법률제도의 체계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1.2.수익사업 범 의 축소

우리나라는 행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고유목 사업과 련한 소득에 하

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서는 리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하고 있

다.

공익법인의 재원조달은 체 으로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 ,보유한 기본재산

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수익사업의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며 부분의 자산

은 재산의 운용에 한 규제와 수익의 안정성 때문에 ․ 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리의 지속 인 하락은 이자수입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목 사업비로 수입 액이 감소되어 수익사업의 제약이 많은 공익법인

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 운용의 안정성도 요하지만 최근 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공익법인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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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해 노력해야한다.이는 공

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공익사업실 에 있어 부족

한 재원을 마련하기 한 부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공익법인의 수익

사업에 하여 리법인과는 다른 차별 인 과세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

리법인의 배당 이자소득과 특정자산의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손익, 개인

에게 임한 증권으로부터의 투자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하며 일본의 경우는 공익

법인의 부동산 등의 융자산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리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익사업의 범 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무조건 수익사업으로 볼게

아니라 과세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소득의 발생원천을 살펴 고유목 사업 과정에

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에 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특히,최근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통해 기 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유

목 사업의 재원마련을 한 수익사업용 부동산 등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

사업에 직 사용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4.1.3. 고물품의 공익목 매에 한 부가가치세 감면

우리나라는 행 부가가치세법상 주무 청에 등록된 종교,자산,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 사업을 하여 일시 으로 공

하거나 실비 는 무상으로 공 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서는 면세하나 계속

으로 운 ․ 리하는 수익사업과 련하여 공 하는 재화 는 용역에 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다.61)

기부받은 물을 공익목 에 직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재활

용으로 매하는 경우 매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즉,제조기업의 경우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기부받아 매되는 경우 매물

품의 원가가 없기 때문에 매 액의 부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61) 가가  본통  12-37-1  가가  본통  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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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의 를 들면,아름다운가게는 고물품을 기증받아 공익목 으

로 매하는 등 나눔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표 사회기업으

로 국에 110여개의 매장과 상당한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고물품을

기부받아 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로 재정 인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재활용품을 매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등의 나라에서는 일반

리사업자와의 형평성문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국의 경우는 공

익법인의 재활용 매에 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폐자원에 하여 원활한 폐자원수집과 환경보 을 하여

고철,폐유리, 고자동차 등 재활용폐자원 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 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매입세액

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2) 고물품을 매하

는 경우 한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제도 는 세액감면제

도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비 리 공익단체의 활성화와 고물품의 재활용 활동

진 변확 를 하여 고물품을 공익목 에 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4.1.4.기부 공제범 공제한도 확

기부 에 한 조세감면제도는 법인 는 개인의 부의 사회환원을 활성화하기

하여 련세법에 손 산입 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부 제도는

명확한 법 근거 없이 련 설립법에 따라 상이하게 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2011년 련세법 개정을 통해 법정․특

례․지정 기부 구분체계를 법정․지정기부 체계로 단순화하 고 기부 공

익성 기 을 명확히 설정하여 개인․법인 기부 구분을 통일하 다.

한 지정기부 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은 30%,법인은 10%로 확 하고 모

62) 한특례  108   한특례  시행령 110  (재 폐 원등에 한 가가  매 액 공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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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모 단체에 한 세제를 개선

하 다.

2012년에는 기부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부 체계를 단순

화하고 공제 한도를 확 하여 기부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하지만 개인의 지정기부 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소득 액의 30%(종교단체기

부 의 경우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며 미국의 경우는 기부받는 단체의

성격과 자산의 성질에 따라 한도 액이 다르게 정해지기는 하지만 조정된 총소

득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일본의 경우 소득 액의 40%를 한도로 공제하

고 있으며 국의 경우는 공제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모 기 의 연도별 모 액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모 액

이 5.8배 증가하 으며 2000년을 기 으로 개인의 기부가 기업의 기부를 과하

다.이는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는데

을 두어야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 지정기부 의 공제한도를 확 해야

한다.

그리고 행 세법에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기부

만이 조세감면되므로 행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공익활동의 범 까지 공

제될 수 있도록 공제범 의 확 가 필요하다.특히,개인기부에 한 지정기부

공제율과 공제 상을 확 하여 기부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들과 기업의 사회 기여와 사회 환원에 한 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

으므로 공익법인의 안정 재원을 자발 기부에 의해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기부

제도는 확 ․개선되어야 한다.

4.1.5.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비과세 한도 확

행 상속세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

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과하는 경우 상속세 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편법상속과 공익법인 등이 지주회사화 되어 상속세 증여세 부담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내국법인의 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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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에 한 의결권 있는 주식 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의 내

국법인에 한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약하며

기부자의 주식출연 형태의 기부를 제한하여 공익법인의 안정 수입확보를 막는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민간재단에 하여 동일법인 의결권주식의 보유한도를 20%로 정

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원칙 으로는 공익법인이 리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주식이 기부되는 경우에는 동일법

인 의결권주식이 50%를 과하지 않으면 주식출연에 제한이 없다.

공익법인에 한 기부확 를 통한 안정 재원마련과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해서는 출연한도를 5%에서 20%로 확 하고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해 의결권의 부 는 일정지분을 과하는 부분에 하여 의결권을 제한하

여야 한다.

4.1.6.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완화

행 상속세법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속․증여재산은 상속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과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이때 성실공익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63)

•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 공익목 사업에 사용할 것

• 출연자 그 특수 계자가 이사 원의 5분의 1을 과하지 않을 것

• 외부감사 이행

• 용계좌 개설․사용

•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출연 는 취득시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요건을 충족

하여야만 상속세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

63) 상   여  16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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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 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이었으나 2008년 개정으로 상기와 같은 5가지

요건이 개설되었다.이러한 요건이 무 엄격하다는 여론으로 2010년 세법개정시

성실공익법인 요건 운용소득사용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하 다.

우리나라의 다수의 공익법인은 체로 규모가 크지 않아 출연재산의 크기가

1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악된다.10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기 해서는 외부감사를 시행해야

한다.이에 따른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하여 공익법인의 재정 문제를 일으킨다.

추가 인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공익법인의 안정 인 재원을 확보하기 해서는

‘외부감사 이행’의 요건을 완화하여야한다.

4.2.공익법인 사후 리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

4.2.1.주무 청 설․폐기 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비 리법인 설립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주무 청으로 규정하고 있다.64)

즉,공익법인은 주무 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 하고

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로써 법인이 성립되어 이후 세제상 혜

택을 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허가는 공익법인의 주된 목 사업과 련한 주무 청에

서 담당하고 세무업무는 국세청에서 리하고 있어 공익법인은 주무 청과 국세

청의 이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각 부처별로 설․폐기 이 달라 일 된

공익법인 정책을 시행하기 힘들어 공익법인 간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다. 한 공익법인에 한 허가 리,설․폐기 이 각 주무부처마다 상이해

공익법인의 체 황을 악하기 한 정부수집 한 어려운 상황이다.

<표 4-1>의 기부 련 정부기 소 법령을 살펴보면 공익법인에 한 설

립 감독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4) 민  32   공  립․  운 에 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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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기능 소 법령

기획

재정부
•개인 기업의 기부 세제 지원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증여세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비 리공익법인의 결산자료 공시

행정

안 부

•기부 품 모집 등록 리 업무

•비 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리

등

•기부 품의 모집 사용에

한 법률

•비 리민간단체지원법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 회,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나눔문화 축제,포상 등 나눔 문화 확산

•사회복지공동모 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 한

법률

각 부처

시/도

•비 리법인 설립허가, 리 감독권

•기획재정부에 기부단체 지정 추천 등
•민법 개별법

<표 4-1>기부 련 정부기 소 법령

처: 원 . 2012. 공   고  한 근  책동향. 한 원.

다원화된 리주체를 일원화하기 하여 국가의 산하기 이나 단체를 설립하

고 구체 이고 명확한 통일된 설․폐 기 을 마련하여 문 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 으로 보아서는 정부부처가 아닌 독립된 공익단체 원회를 설립하여 공

익법인을 장하고 설립에 하여 인가주의나 칙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지만 설립허가를 허가주의로 유지하는 이상 이러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명확하고 통일된 기 마련은 공익법인 설립 허가 시 공정성 형평성을 확

보하고 주무 청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다. 한 리주체의 일원화는 근무인력

과 조직을 단일화함으로써 리주체의 문성을 강화시키고 일 된 공익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설립 후 공익법인의 운 에 하여도 지도․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어 공익법인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4.2.2.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 도입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주무 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세법상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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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혜택을 부여받는다.즉,별다른 공익성 검증 차 없이 주무 청의 설립허가에

의해 공익법인이 설립되며 공익성에 한 명확한 기 한 없다.따라서 공익법

인 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공익성에 한 명확한 기 이 없어 조세지원의 타당

성과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면세자격을 얻기 해서는 조직테스트와 운 테스트라는 공익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조직테스트는 공익법인의 면세목 과 주요활동,기 의

청산 등 정 의 정성을 검토하며 운 테스트는 공익법인의 활동이 정 에 규

정한 면세목 의 활동인가를 검토한다.일본의 경우 한 공익인정 원회를 독립

인 지 를 갖도록 내각부에 설치하여 공익성을 심사하여 공익법인으로 인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에 한 공익성 검토 차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공익법인은 공익사업활동을 시행함에 따라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리

므로 엄격하고 정한 공익성 심사와 리가 필요하다.

객 이고 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익법인의 정 내용을 검

토하고 정 에 따른 공익활동을 평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 공익법인 설립단계에서부터 계속 으로 공익성을 검토하고 조직․운 검

등을 정기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공익성 검증시스템의 도입은 공익법인의 공익성 유지에 기여하여 기부활동을

진시키고 부당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제도가 잘 발달되어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

리 이고 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4.2.3.통일된 회계처리 기 마련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에 하여 공통 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 이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공익법인을 총 으로 장하는 리기 한 없어 통일된 회

계기 의 제정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을 리하는 주무 청에서 개별 인 별도의 회계기 을

두고 있는데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 회계기 규칙’,사학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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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학기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이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약 61%를 차지하는 종교보 법인의 경우 설립근거법

회계처리 규정, 리에 한 규정이 없어 습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부

분의 공익법인이 복식회계 신 주의의 단식회계로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있

는 실정이다. 한 통일된 회계기 이 없어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의 형식이 달라

일 된 형식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공익사업 달성정도를 객 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비 리법인에 하여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장

하고 차 조표,재산증감명세서,재산목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 다.미국의 경

우 한 비 리법인의 재무제표를 차 조표,활동보고서,재무제표변동표로 규

정하고 복식부기를 의무화하 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주장이지만 공익법인의 고유목 사업이 복잡

하고 다양하더라도 일 된 기 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일된

회계처리기 을 마련․규격화하여야 한다.

통일된 회계처리기 의 마련은 공익법인의 목 사업이 상이하여도 통일된 형

태와 내용을 갖는 재무보고서가 작성되므로 다양한 공익법인들의 활동내용을 객

이고 합리 으로 측정한 정보가 제공되며 재무정보를 상호 비교가능하게 하

여 기부자들이 기부 상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주무

청 과세 청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공익법인

의 재무보고서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 공익법

인 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4.2.4.외부감시체계 구축 강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악하고 감시하는 일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공

익법인의 재무 운 상황과 공익성을 악하고 기부 사용․운 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를 해서는 외부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가이드스타(Guidestar)한국재단이 설립되어 한국가이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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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홈페이지에 비 리단체의 운 활동과 회계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며 2008년부

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 액과 해당 사업연도

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차 조표,손익계산서,기부 모집

지출 내용 등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 다.

그러나 한국가이드스타에 등록 운 ㆍ회계정보를 공개하는 단체는 아직 미

비하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 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한 실

정이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에 제출한 공익법인 신고서 자료가 가이드스타를 통해 공

개되며 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활성화 되어 있다. 한 민

간감시단체인 BBB(거래개선 회,BetterBusinessBureau)의 국자선연맹(Wise

GivingAlliance)에서 자선기 에 한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수하도록 권고

하고 기부자들에게 자선단체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익법인의 기부 사

용․운 에 한 투명성 감시와 기부와 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가이드스타는 재 미국세청으로부터 Form 990을 제공받아 180만개 이

상의 기 에 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와 시스템의

리 유지 등에 한 트 십을 형성하고 있다.

국의 경우 연합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감사 사무책임자 공

시와 결산서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련 정보를 공개하여 외부감시 체계를 강

화해 나가고 있다.

공익법인의 기부 이 기부자들이 원하는 방향 로 사용되었는지,투명하고 공

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 사용․운 에 한 사항과 공익

활동내용을 감시하는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상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주의로 인한 주무 청의 재량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민간감시단체의 감시 한 극 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국세청은 결산서류 등 국세청이 확보한 공익법인의 정보를 체계 으로 분석하

여 기부자 이용자들 모두 쉽게 이용가능하고 공익법인 간 비교분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민간감시단체와 정보를 공유하여야한다. 한 공시 상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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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청 2007 2008 2009 2010

교육과학기술부
34 34 33 30

(53.13%) 52.31% 50.77% 46.88%

보건복지부
14 17 13 9

(21.88%) (26.15%) (20.00%) (14.06%)

문화체육 부
7 7 7 15

(10.94%) (10.77%) (10.77%) (23.44%)

기타
9 7 12 10

(14.06%) (10.77%) (18.46%) (15.63%)

낮추고 공시를 원하는 단체의 경우 모두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공익법인의 활동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 기부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감시단체에 한 재정 인 지원 한 필요하다.

4.2.5.수혜자선정 시스템 마련

행 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의 고유목 사업과 기본재산에만 심을

가지고 목 사업의 수혜자에 해서는 구체 인 기 없이 공익법인 자체의 재량

에 맡기고 있다.

공익사업활동 분야와 이에 따른 수혜는 사회의 사회 필요를 반 한다.

<표 4-2>의 2010년 주무 청별 재단 황을 살펴보면 각 시,군,구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리․감독을 받는 재단이 46.8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 부가 23.44%,보건복지부가 14.06%를 차지한다. 한 2009

년에 비해 문화체육 부 소속 재단이 다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이는 공

익법인의 목 사업이 주로 교육,사회복지,문화 분야이며 사회의 사회공헌

수요가 주로 교육․학술,사회복지,문화 술 분야임을 시사한다. 한 기타는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시,군,구청 등으로 공익사업분야가 농 ,환경,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 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4-2>주무 청별 재단 황

(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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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4 65 65 64

• 시․군․구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포함

• 기타:서울특별시,농림부,살림청,각 시․군․구청 등

출처: 국경제인연합회.2010.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공익법인은 국가의 공익사업을 신하는 만큼 목 사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

에 따른 수혜자에 한 공평한 기 마련과 사회의 필요에 의한 수혜자를 한정하

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수혜자선정 기 을 구체화․명확화하여 수혜자가 공정

하고 균형 있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정 에 명시․공시하여 투명화 할 수 있

도록 제도 인 장치를 고안하여야 한다.

수혜자선정 시스템의 마련은 공익활동의 수혜자가 편 되지 않도록 수혜자를

공평하게 선발하고 균형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의 불평등을

해소시켜 것이다.

Ⅴ.결 론

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출산․고령화 상,계

층 간 양극화 상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두되었다.이러한 상은 IMF와 융

기를 겪으면서 더욱 뚜렷해졌으며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문제,

사교육비 부담 증 ,허니문퓨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가 발 할수록 복지환경이 다원화되고 공공복지 사회보장제도의 분야

와 수요가 증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심과 요구가 증 되고 있다.그러나

정부역할의 변화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성 결여문제와 재정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제3섹터로서 공익법인이 사회에서 감당하는 공익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발 해나가는 단계에 있어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증할 것이라 상되어지면서 이에 응하기 한 공익법인의 참여와 사회 역

할증 가 실히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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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익법인의 사회 역할과 심이 증가되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민간공익법인의 활동 한 속히 증가하고 있다.외환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권으로는 처음으로 자선 공익재단법인 ‘외환은행나눔재단’을 만들어 불우이

웃과 사회 소외계층에 한 지원과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삼성생명보험

이 세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의료․보육․건 청소년 육성 사업․실버타운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아름다운재단’은 올바른 기

부문화 확산을 한 캠페인과 소외계층에 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정부의 역할을 신하는 만큼 국가에서는 공익사업을 유도하기

해 조세감면,면제 등 여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혜택으

로 상속세․증여세 회피,출연재산 사 횡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는 기부 의 감소로 이어져 공익법인의 재정악화와 사회 역할 축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공익법인의 도덕성 신뢰

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하며 이를 한 조세지원과 사후 리의 강화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미국과 일본의 과세제

도를 살펴보고 비교해보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

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범 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제

한 인 유형만을 상으로 하여 공익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단체는 세제혜택

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공익사업 지정에 유연하게 응하기 어렵다.일본의

NPO법과 간법인법을 참고하여 공익사업범 를 확 하고 공익성정도 규모

에 따라 세제지원과 혜택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둘째,공익법인은 수익의 안정성의 이유로 부분 과 으로 재산을 운

용하고 있으며 리의 지속 인 하락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익

법인의 재원마련과 안정 인 운용을 하여 이자․배당소득 등 고유목 사업과

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하여는 비과세 하는 등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상의 범

를 축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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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물을 공익목 사업에 직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가 면세되나 재활용으로 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고물품

을 기부받아 매하는 사회기업들이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로 재정 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물품의 재활용활동 진과 변확 를 해 공익법인의 재활용품

매에 하여 의제매입세액제도 는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넷째,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가 기업의

기부를 과하 다.우리나라의 개인 지정기부 공제한도는 30%로 미국의 공제

한도 50%,일본의 40%에 비해 매우 낮다.개인기부의 활성화를 통한 공익법인의

안정 재원 확보를 하여 개인기부에 한 지정기부 공제율과 공제 상의

확 가 필요하다.

다섯째, 행 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에

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주식출연 형태의 기부

를 제한해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공익법인의 안정 인 재원마련을

하여 출연한도를 5%에서 20%로 상향하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하

여 취득한 주식에 한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행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 무 엄격하여 공익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한 부분의 공익법인은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기 한 외부감

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하여 재정 문제를 일으킨다.성

실공익법인의 요건 ‘외부감사 이행’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익법인의 사후 리제도에 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우리나라의 공익법인 허가는 목 사업과 련한 주무 청에서 담당하고

세무업무는 국세청에서 리하고 있어 이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공

익법인의 설․폐기 이 달라 공익법인의 체 황을 악하기가 어려우며 일

된 공익법인정책을 시행하기도 힘들다.따라서 국가 산하기 이나 단체를 설립하

여 리주체를 일원화하고 명확하고 통일된 설․폐 기 을 마련하여 설립과

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별다른 공익성 검증 차 없이 주무 청의 설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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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해 공익법인이 설립되며 공익성에 한 명확한 기 이 없어 조세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미국의 조직테스트와 운 테스트,일본의 공

익성 심사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 이고 공정한 공익성 검

증시스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객 이고 공정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

익활동을 평가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을 리하는 주무 청에서 개별 인 별도의 회계기

을 두고 있으며 일부 회계처리 규정 는 리에 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

다.미국과 일본 모두 복식부기를 의무화 하 고 차 조표 등의 작성을 의무화

하 다.우리나라도 일 된 기 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일된

회계처리 기 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악하고 감시하는 일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

으며 주무 청의 재량이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외부감시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와 기부자의 유인을 하여 공익법

인의 재무 운 상황과 공익활동내용을 감시하는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

가는 외부감시단체의 활성화를 하여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한 공시

상 확 를 하여 공시 상기 을 낮추어 공시를 원하는 단체의 경우 모두 공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목 사업의 수혜자에 해 구체 인 기 없이

수혜자 선정을 자체 재량에 맡기고 있다.공익사업활동의 분야와 이에 따른 수혜

는 사회의 사회 필요를 반 하며 사회 필요에 의한 수혜자를 한정하는

통제가 필요하다.공익활동의 수혜자가 편 되지 않도록 수혜자를 공평하게 선발

하고 균형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에 한 공정한 선정시스템 마련

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조세지원제도와 사후 리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행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 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

출하 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에 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제한 인

공익법인 황을 바탕으로 과세제도에 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개선방

안이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연구와 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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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정확한 통계자료와 심도 있는 실증 연구로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제

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본 연구의 개선방안들이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투명

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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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로 발 해나가는 단계에 있어 앞으로 공공서비스의 수요

가 증가하고 제3섹터로서 공익법인이 사회에서 감당하는 공익활동 한 증가할

것이라 상되어진다.이에 응하기 한 공익법인의 사회 참여와 역할이 더

욱 요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신하는 공익법인에 해 여러 세제상 혜택을 부

여하고 사후 리제도를 두어 조세지원제도가 악용되는 행 를 방지하고 있다.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조세지원제도와 사후 리

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요국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비교해보았다. 한

그로인해 얻은 시사 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 을 찾고

이에 한 개선방안에 해서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과세제도에 한 개선방안으로 (1)공익사업 범 의 확 ;(2)고유

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 비과세;(3)공익목 의 고물품 매에

한 부가가치세 감면;(4)기부 공제 상 개인기부 공제한도 확 ;(5)출

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비과세 한도 확 ;(6)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를 제시하

다. 한 사후 리제도에 한 개선방안으로 (1) 리주체의 일원화 통일된

설․폐기 마련;(2)공정한 공익성 검증시스템의 도입;(3)통일된 회계처리 기

마련;(4)외부감시체계의 구축 강화;(5)수혜자선정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어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공익법인,과세제도,조세지원제도,사후 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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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ImprovementofTaxationinNonprofit

Corporation

Ji-SukKang

DepartmentofAccounting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Bong-HyeonKim

Asitstandsattheinitialstageofbecoming awelfarestate,Koreais

anticipatedtohaveanincreaseddemandforpublicserviceswithtime,and

morenonprofitcorporationsareexpectedtoplaysignificantrolesinsociety

asthethirdsectorin termsofbreadth anddepth.Koreaisthereforein

desperateneedofoverhaulingitstaxationsystem asitiscurrentlyappliedto

not-for-profitorganizations.

Advancedstatesprovideavarietyoftaxbreakstononprofitcorporations

forperformingrolesthatcouldbeassumedbygovernments,atthesametime

tryingtopreventmanipulationofthesystem throughtheimplementationof

thoroughfollow-upmeasures.

ThisresearchpaperlooksintoKorea’scurrenttaxationsystem fornonprofit

corporationsintheareasoftaxbreaksandfollow-upmeasures,andmakes

comparisonwiththesystemsofothermajoradvancedcountries.Asaresult

oftheexaminationandcomparison,thepaperspecifiestheproblemsfacedby

Korea’scurrentsystem,andsuggestswaysofmakingimprovements.

In summary, this paper proposes that Korea make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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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initstaxationofnonprofitcorporations:(1)theexpansionofthe

scopeofnonprofitactivities;(2)taxexemptiononrevenuesobtainedthrough

theimplementation ofa corporation’sreported activities;(3)theexemption

from VAT onthesalesofsecondhanditemsforthepublicinterest;(4)the

expansionoftaxexemptionondonationsintermsofthescopeandamount

ofdonations;(5)the expansion oftax exemption on stocks donated by

domesticcompanies;and(6)therelaxationofthecriteriafordecentnonprofit

corporations.

Thestudy proposesthefollowing fivewaysto improvethefollow-up

measures:(1)theintegrationofsupervisionunderasingleagencyandthe

preparationofunifiedestablishmentandclosurestandards;(2)theintroduction

of a fair verification system concerning common well-being; (3)the

preparation of uniform bookkeeping standards;(4)the establishment and

enhancementofanexternalsupervisorysystem;and(5)theestablishmentofa

beneficiaryselectionsystem.

Theauthorishopefulthatasaresultofthisstudy,Koreawillhavemore

nonprofitcorporationsthatoffermoreflexiblepublicservicesinitsrapidly

evolvingsociety.

Subjectterms:nonprofit(ornot-for-profit)corporations,taxation,taxbreaks,

follow-up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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